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나. 제안이유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및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기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2) 대 표 자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3) 소 재 지 : 구미시 이계북로 7

     (4) 출연예정액 : 금3,000백만원(본예산 20억원+추경예산 10억원)

     (5) 출연금 사용처 :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

    (나) 주요사업 : 소상공인 특례보증  

     (1) 사업기간 : 2025년 ～ 보증 한도까지(자금 소진시 까지)

     (2)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보증

     (3)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4) 지원한도 

      - 1인당 50백만원 이내

      - 다자녀(2명이상),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70백만원 이내

     (5) 상환방법 : 5년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택일

     (6) 심사기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촉여부 심사 

     (7) 지원방법

      - 시 출연금 30억원의 10배수인 300억원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자금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소상공인 (재)경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8)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 연 금 6,500 1,000 미출연 1,000 2,000 2,500

보증금액 39,999 10,000 10,000 19,999 진행중

보증업체수
(개 소) 1,812 490 466 856 진행중

    (다) 출연 필요성

     (1)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실시하여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소상공인기본법」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합    의 : 예산재정과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본 출연안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23년 856개업체에 200억원, ’24년 9월말까지 830개 업체에 

22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결 등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